
240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hpm

우리나라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 지경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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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end of 2017, in a world of 7.6 billion people, there were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and this gap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and to find an action plan to tackle regional health inequality through a geo-economic review in Korea. Since 2008, there 
was great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y region in not only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districts in Ko-
rea. While the community health statistics from 2008–2017 show a continuous increase of inequality during the last 10 years in most 
healthcare indice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except for some, like smoking), the inequality has doubled in 254 districts. 
Furthermore, health inequality intensified as the gap between urba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counties) for rates of 
obesity (self-reported),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and healthy lifestyle practices increased from twofold to fivefold. However, re-
gionalism and uneven development are natural consequences of the spatial perspective caused by state-lead developmentalism as 
Korea has fixed the accumulation strategy as its model for growth with the background of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legal value 
of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s by specify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or “ensuring the balanced de-
velopment of all regions.” In addition, the danger of a 30% decline or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 nationwide is expected by 
2040 as we face not only a decline in general and ageing populations but also the era of the demographic cliff. Thus, the govern-
ment should continuously operate the “Special Committee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a government-wide effort 
until 2030 to prevent disparities 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governance. To address the regional inequalities of rural and urban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basic sub-
sidy and cost-sharing rates with local governments of current national subsidies based mainly on population scale, financial inde-
pendence of local government, or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healthcare indices (showing high inequalities)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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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역 격차(regional disparity, regional inequality)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또한 어느 시대에나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정도의 문제

이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이슈로서 인구밀도, 인당 소득, 산업이나 
생활환경수준 등의 요인들을 공간적으로 규정하여 밝힌 긍정적 또
는 부정적 차이로 접근하거나 지역 간 성장속도 차이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1-3]. 이렇듯 지역 격차는 전통적으로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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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지역 간 1인당 주민소득의 차이인 경제지표로 측정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가해져 그 개념

을 복지, 보건의료(건강상태), 삶의 질(심리적 만족, 행복) 또는 인간

의 기본수요 등의 광의적이며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국
내·외에서 동시에 시도되었다[4-7].

1987년 세계인구 50억 돌파를 계기로 유엔(United Nations) 산
하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7
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다가올 세계적 환경 및 자원문제를 
염려해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년 인구가 70억을 넘어섰고,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세계의 도시 거주

인구가 농촌의 거주인구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인구학적 이유만으

로도 세계적 차원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인구폭발의 현상은 사
망률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출생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 18세기부

터 산업혁명과 함께 획기적인 위생, 의료(기술)의 진보 등으로 시작

되어 이제는 전 지구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8,9].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경제발전, 도시화, 근대화의 지역적 차
이로 76억(2017년 말 현재)의 세계인이 누리는 삶의 질에는 지역(국
가)에 따라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며 그 격차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과 9개 파트너 
OECD 국가)의 건강수준(건강상태, 건강의 위험요인, 보건의료자

원,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의료서비스의 질)을 일괄 비교하여 제
시한 OECD 보건지표 보고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 간의 세계질병부담 연구들(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0,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3)만을 보더라도 대
륙별, 국가별 보건지표의 격차가 뚜렷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10-12].
이러한 격차는 한 국가 내 지역 간에서도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최

근 우리나라 언론과 함께 보건의료계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
화 못지않게 지역 건강불평등(regional health inequality)을 이슈

화하면서 다학제 간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
vey) 자료를 이용한 ‘미충족 구강진료의 지역 간 격차’[13], 지역결핍

지수와 집중지수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전국

과 시군구 지역의 결핍정도와 기대여명의 변화’[14], 지역사회건강

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 자료와 지역 특성 연계자

료를 기반으로 시행한 ‘지역 간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변이요인 연
구’[15],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CHS 자료를 연계하여 밝힌 

‘전국 17개 시·도(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provinces) 또는 
252개 시·군·구(districts including counties)의 지역 간 기대수명

이나 건강수명 격차’[16] 연구들이 그 사례에 해당된다.
이에 우리나라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 현황을 예시하고 지역의 건

강수준 향상 및 지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경학적 고찰을 시

도한 후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 현황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2010–2015년 건강보험공단자료 2억9천5
백만 건과 154만 명의 사망자료, 2008–2014년 CHS 자료 등을 연계

하여 분석한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 건강불평등 현
황에 따르면, ‘광역시·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기대수명

과 건강수명의 지역 간 큰 격차가 있다’고 발표하였다[16,17]. 지리정

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 전국 252개 
시·군·구별 2010–2015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Figure 1과 
Figure 2에 각각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방

자치단체(지역)는 경기도 과천시(86.3세),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

도 영양군(78.9세)이며 두 지역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7.4년이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제주도의 기대수명이 높고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속한 시·군 지역의 기대수명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남
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82.8세),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74.1세)이며 두 지역 간 기대수명

의 차이는 8.7년이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88.4세),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82.4세)이며 두 
지역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6.0년으로 남성에 비해 더 적었다. 이러
한 지역적 격차는 남성에서는 전체의 양상과 유사하였지만, 여성에

서는 수도권과 제주도의 기대수명이 높고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

북도의 기대수명이 낮아 남성과는 달리 동·서 지역 간의 격차가 뚜
렷하였다(Figure 1). 한편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건강수명이 가
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74.8세), 가장 낮은 지역은 경
상남도 하동군(61.1세)이며 두 지역 간 건강수명의 차이는 13.7년이
었다. 광역시·도 지역 내 시·군·구 간 건강수명 격차가 가장 큰 지
역은 경기도로, 성남시 분당구와 포천시(64.8세) 간 건강수명 차이

는 10년이다. 반면 그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도로 제주시

(66.5세)와 서귀포시(66.1세) 간 건강수명 차이는 0.4년이다. 전체적

으로 기대수명의 분포와 유사하게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
천시)에 속한 지역들의 건강수명이 상위에 속한 반면, 경상도, 강원

도, 전라도에 속한 시·군 지역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여서 지역 
간 건강불평등이 명료하게 존재하였다(Figure 2).
질병관리본부의 “2008 –2017 지역건강통계 한 눈에 보기(요약)”

에 의하면[18], 지난 10년간 암, 심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보건지표는 흡연이나 
저염선호율(type I)을 제외하고 대부분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월간 음주율뿐만 아니라 자가보고로 비만인 성인은 전
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걷기를 실천하는 성인은 전반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금연, 절주, 걷기 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실천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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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equalities of life expectancy during 2010–2015 by 252 districts (including counties): total population (A), male (B), and female (C). 
From Park JW. Health Welf Forum 2018;(260):7-19 [16]; The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Profile of health inequalities between nationwide 
metropolitan city·do and city·gun·gu [Internet].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2018 [cited 2018 Jul 27]. Available from: 
https://drive.google.com/open?id= 1Czdweu2_Db5QsKJOiqSGo1BJp2ody0n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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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equalities of healthy life expectancy during 2010–2015 by 252 districts (including counties): total population (A), male (B), and fe-
male (C). From Park JW. Health Welf Forum 2018;(260):7-19 [16]; The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Profile of health inequalities between 
nationwide metropolitan city·do and city·gun·gu [Internet].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 2018 [cited 2018 Jul 27]. Available 
from: https://drive.google.com/open?id= 1Czdweu2_Db5QsKJOiqSGo1BJp2ody0n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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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만성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 경험률(≥
30세) 또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254개 시·군·구 지역 간 대부분 보건지표에서의 격차(최대값과 최
소값의 차이)는 지표별로 격차의 크기와 변화 양상이 불특정하게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2008년(조사 도입) 이후 감소 추세이나, 여전

히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각 지역의 인구규모를 반영

한 6개 도시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특별시의 흡연율과 비만율

(자가보고),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등의 보건지표는 다른 지
역에 비해 더 양호하였고, 이들 지표들의 지역 간 격차는 대개 증가

하는 추세였다. 반면 인구수가 가장 적은 군지역의 월간 음주율, 우
울감 경험률 등의 보건지표가 다른 도시유형에 비해 더 낮았고, 이
들 지표들의 지역 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더군다나 건강증

진영역에서의 비만율(자가보고),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의 
도시유형별 및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양호한 지역(서울을 포함한 광
역시권역)과 불량한 지역(인구규모가 낮거나 계속 감소하는 일반 
군지역) 간의 그 격차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약 5배가량으로 점
차 증가하고 있어 건강불평등의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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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lthcare indices and trend of disparity by 6 city type from 2008–2017 Community Health Survey (unit: % p, %)   

Variable* No. of PHC 
(in 2017)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urrent smoking rate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II’
‘GunII’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26.1
3.1

24.6
25.6
26.2
26.2
25.3
23.1

  
26.7
2.5

24.7
26.1
26.7
27.2
26.8
25.8

  
25.5
2.3

23.7
25.1
25.3
26.0
25.3
25.1

  
25.0
2.2

23.0
24.7
24.8
25.1
25.1
25.2

  
24.6
2.2

23.0
24.5
24.0
24.7
25.2
24.8

  
24.2
2.3

22.6
24.0
23.9
24.2
24.1
24.9

  
24.0
3.3

21.4
23.4
24
24.4
24.2
24.6

  
22.3
2.9

20.4
21.8
21.4
22.3
23.3
22.8

  
22.5
2.3

20.5
22.0
22.6
22.9
22.5
22.6

  
21.7
2.5

20.0
21.3
20.4
22.3
21.6
22.6

Monthly drinking rate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54.2
8.9

57.8
55.5
58.5
53.0
52.4
49.5

  
55.8
8.9

58.1
57.6
58.4
54.5
53.1
49.5

  
56.6
8.8

60.4
58.6
59.3
55.7
53.4
51.6

  
58.3
7.8

62.3
60.2
60.3
57.5
54.4
54.5

  
58.6
6.9

60.3
60.6
60.3
57.0
53.7
54.7

  
59.6
7.5

62.3
61.4
60.8
58.4
56.2
54.7

  
60.9
5.4

62.2
62.8
61.2
60.1
57.4
58.3

  
61.3
5.4

63.6
62.7
62.1
60.5
58.3
58.3

  
61.0
6.3

63.8
62.4
62.6
60.3
57.6
57.5

  
61.5
5.9

63.8
63.1
62.4
61.7
57.9
59.0

Obesity rate (self-reported)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21.6
2.5

20.7
21.3
23.1
20.8
22.4
21.7

  
22.8
3.0

21.4
22.1
24.4
23.0
23.4
22.4

  
22.5
1.7

21.7
22.3
23.3
22.6
23.1
22.2

  
23.4
1.8

22.5
22.6
24.2
24.4
23.6
24.3

  
24.1
1.3

23.4
23.6
23.7
24.6
24.6
24.8

  
24.5
3.1

23.1
24.1
25.9
24.8
25.1
26.1

  
25.4
2.7

23.6
24.6
25.6
25.6
25.7
26.3

  
26.3
3.1

24.5
25.7
26.8
26.7
26.9
27.6

  
27.9
3.7

25.5
26.9
28.1
28.4
29.2
28.5

  
28.6
5.8

25.5
27.6
28.9
29.3
29.2
31.3

Rate of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50.6
8.4

57.3
49.5
53.8
50.7
48.9
49.6

  
49.4
13.4
60.7
48.3
52.6
47.3
49.8
53.8

  
43.0
15.7
55.6
42.4
47.5
39.9
41.1
44.7

  
41.7
16.7
54.0
42.3
43.8
38.0
39.3
37.3

  
40.9
16.3
52.1
43.1
48.2
35.8
36.4
38.0

  
38.2
20.8
55.9
41.5
46.7
35.3
35.1
36.2

  
37.5
21.9
55.5
40.9
45.1
34.7
35.3
33.6

  
40.7
23.5
57.5
43.5
43.3
36.2
36.1
34.0

  
38.7
23.2
55.8
41.9
45.6
36.4
33.2
32.6

  
39.7
30.7
61.5
43.6
45.4
35.0
35.2
30.9

Rate of healthy lifestyle practices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34.5
5.4

39.1
34.0
35.6
35.0
33.7
35.7

  
33.8
10.4
42.7
33.3
35.7
32.3
34.1
37.7

  
30.0
11.6
39.1
29.7
32.9
27.5
29.4
31.5

  
28.4
11.3
37.4
29.3
30.3
26.3
27.4
26.1

  
28.5
11.7
36.5
29.9
33.3
24.8
25.6
26.4

  
26.2
15.0
39.0
28.7
32.5
24
24.2
24.6

  
25.6
17.1
39.2
28.2
31.2
23.4
24.5
22.1

  
28.3
17.6
41.1
30.8
30.6
24.8
24.8
23.5

  
27.0
17.7
40.1
29.3
30.7
24.5
22.9
22.4

  
27.0
23.0
44.3
30.8
32.3
23.6
24.7
21.3

Rate of low-sodium preference (type I)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36.6
2.2

36.7
36.9
36.5
35.3
36.8
34.6

  
39.3
7.6

40.1
40.3
41.0
37.2
39.5
33.4

  
40.9
6.5

39.4
42.6
41.4
40.1
39.3
36.1

  
40.3
6.0

41.3
42.1
41.2
39.9
38.0
36.1

  
41.6
5.5

43.4
43.0
42.3
43.1
39.6
37.9

  
39.5
5.8

38.9
41.0
39.4
40.5
38.5
35.2

  
40.5
2.9

39.0
41.6
40.0
41.3
39.9
38.8

  
41.4
4.2

40.1
41.8
41.3
41.7
41.3
37.6

  
41.8
3.2

40.4
42.4
42.8
43.0
42.3
39.8

  
42.5
4.2

41.0
43.6
42.5
44.3
42.9
40.2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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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o. of PHC 
(in 2017)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Rate of depressed mood experience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7.7
4.3
8.1
8.1

10.3
7.6
7.5
6.0

  
6.9
1.8
7.8
7.6
7.7
7.1
6.3
6.0

  
5.0
3.0
6.7
5.3
6.5
5.2
4.5
3.8

  
4.6
3.1
6.9
5.2
5.7
4.6
4.1
3.8

  
4.7
2.7
6.7
5.1
5.8
4.8
4.0
4.7

  
5.2
2.7
7.0
6.0
6.3
4.8
4.5
4.3

  
6.4
2.7
8.1
6.7
6.2
6.5
5.4
5.7

  
6.0
2.3
7.8
6.0
5.6
6.8
5.9
5.9

  
5.5
2.0
6.9
5.9
5.8
6.2
4.9
5.9

  
5.8
1.9
7.1
6.3
6.6
6.0
5.2
5.9

Rate of subjective perception of good health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49.6
7.5

51.0
49.3
46.5
51.4
49.4
54.0

  
47.9
8.2

49.6
46.7
42.6
49.5
49.1
50.8

  
47.7
8.5

49.4
47.4
44.0
49.2
50.7
52.5

  
46.6
7.0

46.1
45.9
45.2
48.1
48.8
52.3

  
45.6
6.5

46.1
44.9
46.2
45.5
47.2
51.4

  
46.2
8.6

45.9
44.7
44.9
45.9
48.8
53.3

  
43.9
3.5

46.2
42.7
42.8
44.0
45.5
45.3

  
45.5
3.2

47.5
44.3
45.6
45.0
45.9
45.2

  
44.6
2.9

46.9
44.0
45.0
43.9
45.1
46.5

  
44.9
6.5

48.1
43.5
46.1
44.3
47.4
50.0

Rate of diagnosed hypertension (≥ 30 years old)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16.4
3.1

17.3
16.5
17.9
16.8
16.1
14.8

  
17.6
2.2

18.3
17.5
18.5
17.6
17.7
16.3

  
18.5
3.9

19.0
18.5
20.8
18.2
17.5
17.0

  
18.7
1.9

19.5
18.5
20.1
19.0
18.3
18.4

  
18.8
1.4

19.4
18.7
19.6
19.0
18.2
18.4

  
18.8
1.4

19.6
18.7
19.5
19.5
18.2
18.9

  
19.1
1.2

19.9
18.9
20.1
19.4
18.9
19.3

  
19.3
0.6

19.2
19.2
19.5
19.5
19.3
19.8

  
19.6
1.2

19.0
19.3
20.2
19.6
19.7
19.5

  
19.8
1.5

20.0
19.2
20.2
20.6
20.0
20.8

Rate of diagnosed diabetes (≥ 30 years old)
Median
Disparity (max–min)
‘Gu’ of special city
‘Gu’ of metropolitan city
‘City’ < 300,000 peoples
Urban rural consolidated ‘city’
General ‘gun’
‘Gun’ with PHC & CH

  
254

-
25
93
11
43
67
15

  
6.2
1.0
6.5
6.1
6.8
6.3
6.1
5.7

  
6.7
1.5
6.7
6.7
7.5
6.5
6.6
6.0

  
7.1
0.8
7.3
7.1
7.5
7.1
6.8
6.7

  
7.0
0.7
7.0
7.3
7.7
7.0
7.0
7.0

  
7.2
0.7
7.4
7.1
7.8
7.4
7.2
7.3

  
7.2
0.2
7.4
7.2
7.4
7.4
7.3
7.4

  
7.7
0.2
7.8
7.7
7.8
7.8
7.7
7.7

  
7.8
0.7
7.2
7.8
7.4
7.9
7.9
7.8

  
7.8
0.6
7.6
7.7
8.1
8.2
8.0
8.2

  
8.1
0.9
7.7
8.1
8.4
8.3
8.6
8.5

Bold character indicates region with the best indicator values and italic character indicates region with the poorest indicator values. From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
vention. 2008–2017 Community health statistics at a glance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cited 2018 Jul 27]. Available from: https://
chs.cdc.go.kr/chs/index.do [18].
PHC & CH, public health center & county hospital.
*City types: according to professional workforce deployment into PHCs (PHC & CH) in late 2015 (Regional Public Health Act Enforcement Rule, Article 4, paragraph 1). †Median of 254 
city·gun·gu.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city types: max (xi)–min (xi). §‘Gu’ of ‘metropolitan city’ more than 500,000 population or ‘(general) city’ more than 
300,000 population. IIGun means ‘county’.

Table 1. Continued 

결론: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경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지역 간 건강불평등 심화의 이면을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지정학적(geopolitical) 또는 지경학적(geo-eco-
nomic) 측면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연대

기적 도시 또는 농어촌개발 관련 법률의 제·개정현황을 개략적으

로 살펴보면서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 해소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Appendices 1, 2) [19].
국가의 행위를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한 Brenner [20]의 국가공간

프로젝트(state spatial project)나 국가공간전략(state spatial strate-
gy)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수출 주도 산업화,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화를 바탕으로 1980년대까지 자본과 노동

의 집약적 동원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했던 축적전략을 성장모델

의 공간적 차원의 제도화로 정착시킨 국가에 해당된다. 정부는 후
발 산업국가로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 당시 소규모 농어촌이었

던 포항, 울산, 창원 등의 남동해안지역을 근대화의 선두지역으로 
국가 주도하에 대규모 공업도시로 우선 전환하여 도로, 항만시설, 
공업단지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지역개발을 견인하였다. 또한 
수도권 인구과밀 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년), 지방공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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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법(1970년), 대도시 인구분산시책(1972년), 공장의 지방 이전에 
특혜를 주는 지방세법 개정(1973년), 서울시 인구분산계획(1975
년), 공업배치법(1977년) 등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 집중을 억
제하고, 지방의 산업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도 도입하였

다. 이렇듯 유신헌법에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농어민의 자조 노력
에 의한 ‘지역균형의 추구’를 명시화하여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았

지만, 1960–1970년대의 국가 주도형의 발전주의로 인한 공간론적 
견지에서 지역주의와 불균등발전(호남소외론 등)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의 담론이 제기되면서 1987년 민주화의 이행으로 헌법(제10
호)의 전면개정 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가 보다 구체화되

었다.
그 과정에서 ‘도서개발촉진법’(1986년), ‘농어촌지역발전기본법’

(1986년)에 의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정책’(1988년), ‘오지개발촉

진법’(1988년)과 같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정책들과 함께 제
6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87년) 내 핵심 정책과제로 지역균형발전

이 채택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오히려 대외정책의 급격
한 환경 변화로 1994년에 완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쌀 시장 등의 개방에 따른 농어촌 지역주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
부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
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농어촌특별

세법의 제정과 함께 1995년 4대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와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불완전하지만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실현하

였다. 이때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1995년)으로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위기에 의해 경제가 크게 위축되자 지역균형 담론의 재
론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2003년)을 통과시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을 
선정, 지역개발 특혜의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2008년에 대구-경
북, 황해(평택, 당진, 아산), 새만금-군산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혁신클러스터 개발정책도 오랜 관행으로 굳어버린 지
역 개발주의의 영향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씩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물리적 인프라의 건설에, 기업도시(2004년), 혁신

도시(2007년), 행복도시 및 혁신센터 건립 등도 특정 지역 내 하드

웨어 중심의 개발에 치중되었다[21].
따라서 오랫동안 대규모 공단이나 도시 중심의 지역개발정책은 

보이지 않게 농어촌 지역으로부터 끊임없는 젊은 계층의 인구 유
출, 지역 간 기본 인프라의 차등적인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격
차를 촉발시켰다고 본다. 즉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한 1990년 중
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보

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나 광역도시권에 비해 대부분 군지역(농어촌 지역)의 건강생활실

천 관련 보건지표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점

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비수

도권, 농촌·산촌·어촌, 중소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의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국가는 
별도의 국토기본법(2002년)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의 제
정으로 보건의료의 확충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지역개발

정책의 흐름이나 거버넌스(국토개발부 주도)로 보아서는 요원해 보
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

적 대안을 탐색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식을 시도해 왔다. 즉 
국내 사례로는 부산광역시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 서울특별시의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경상남도(행복플러스)와 강원도

의 건강플러스, 경상북도의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비교를 통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을 권장하고 있고[22], 궁극적으로는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역보건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현
실적인 대안으로 법제화하였다[23]. 해외로부터 벤치마킹한 사례

로는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개입해 온 영국정부의 
건강불평등정책에 대한 Marmot 등[24]의 마멋 보고서나 노르웨이

의 건강형평성 중재정책[25] 등을 타산지석으로 투영하기도 하였다

[26-28].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지역(지방정부)의 보건의료 또는 건강증진

영역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에 한정하여 미시적인 방안에만 치우

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중스케일(multi-scalar)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국토 공간적 차원에서 
전국 단위(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및 3,492개 읍·면·동)의 인
구, 가구나 주택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
표하면서, 2018년 인구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하여 2040년에 전국 
30%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지방쇠퇴나 지방소멸

에 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29-31].
이에 거버넌스 강화 차원에서는 정부(청와대 또는 국무총리 산

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되 지역보건법의 ‘국가의 책무’ 
조항인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하여 상시적으로 운
영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토개발부 주관의 주민참

여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도시재생

특별법)이나 “도시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보
건복지부 내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 이슈를 전담할 부서(국토개발

부나 행정안전부처럼 지역보건 관련 최소 과 단위의 행정조직)를 
독립적으로 신설(현재는 건강정책과 전담)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

지방정부(시·도)의 기초지방정부(시·군·구) 간의 보건지표 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연계ᆞ조정기능을 시급히 부여할 시점이다. 이
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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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포함)을 인구규모, 재정자주도나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보
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보건지표(건강증진지표)를 중심으로 한 전
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겠다. 즉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한 
예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현재 수준의 일률적인 기준보조율

이나 지방비 부담비율(50:10:40)로는 연도별 지역 간 보건지표의 격
차 심화 현황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현실을 교훈삼아 최하위 
20%–30%에 속하는 건강불평등을 동반한 소멸위험의 군지역(농
어촌 지역)에 (자연재난지역에 준하는) 우선적으로 80% 이상 또는 
100% 국고지원을 필요로 한다[32]. 이는 OECD 회원국이 개발원

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의해 조성된 공
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재원을 개발도상국에 
배분하는 방식을 국내에 준용하여 경쟁적 균형의 지역주의를 뛰어

넘어 협력적 균형원칙에 의한 향후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로 지역 격차 해소를 새로이 도모해야겠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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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복
지

 향
상
을

 도
모
함

개
발
대
상
도
서

(지
정
도
서

): 
사
업
계
획

국
토
교
통
부

(산
업
입
지
정
책
과

)
 (

19
90

.1.
13

. 제
정

/9
4차

 개
정

)
산
업
입
지

 및
 개
발
에

 관
한

 법
률

산
 업
입
지
의

 원
활
한

 공
급
과

 산
업
의

 합
리
적

 배
치
를

 통
하
여

 균
형

 있
는

 국
토
개
발
과

 지
속

적
인

 산
업
발
전
을

 촉
진
함
으
로
써

 국
민
경
제
의

 건
전
한

 발
전
에

 이
바
지
함

산
업
입
지
수
급
계
획

: 국
가
산
업
단
지

, 
 일

반
산
업
단
지

, 도
시
첨
단
산
업
단
지

, 
 농

공
단
지

, 준
산
업
단
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입
지
총
괄
과

)
 (

19
90

.1.
13

. 제
정

/1
29
차

 개
정

)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
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공
업
배
치

 및
 공
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

산
 업
의

 집
적
을

 활
성
화
하
고

 공
장
의

 원
활
한

 설
립
을

 지
원
하
며

 산
업
입
지

 및
 산

업
단
지
를

 
체
계
적
으
로

 관
리
함
으
로
써

 지
속
적
인

 산
업
발
전

 및
 균

형
 있

는
 지

역
발
전
을

 통
하
여

 국
민
경
제
의

 건
전
한

 발
전
에

 이
바
지
함

- 산
업
집
적
활
성
화

 기
본
계
획

(5
년

)
- 지

역
산
업
진
흥
계
획

(5
년

)
- 산

업
집
적
지
경
쟁
력
강
화
사
업
추
진
계
획

- 산
학
융
합

 활
성
화
계
획

- 산
업
단
지
관
리
기
본
계
획

-  산
업
단
지
구
조
고
도
화
사
업
계
획

: 산
업
입

지
, 공

장
입
지

, 산
업
단
지

, 지
식
기
반
산
업

집
적
지
구

, 산
학
융
합
지
구

국
토
교
통
부

(지
역
정
책
과

)
 (

19
94

.1.
7. 
제
정

/5
2차

 개
정

)
 (

20
16

.3.
29

. 폐
지

)

지
역
균
형
개
발

 및
 지
방
중
소
기
업

 
 육

성
에

 관
한

 법
률

: 지
방
자
치
법
에

 
 따

른
 지
방
중
소
기
업

 육
성

 관
련

 기
금

국
 토
를

 합
리
적
으
로

 이
용

·개
발

·보
전
하
기

 위
하
여

 지
방
의

 발
전
잠
재
력
을

 개
발
하
고

 민
간
부
문
의

 자
율
적
인

 참
여
를

 유
도
하
여

 지
역
개
발
사
업
이

 효
율
적
으
로

 시
행
될

 수
 있
도
록

 
하
며

 아
울
러

 지
방
중
소
기
업
을

 적
극
적
으
로

 육
성
함
으
로
써

 인
구
의

 지
방
정
착
을

 유
도
하

고
 지
역
경
제
를

 활
성
화
시
켜

 국
토
의

 균
형

 있
는

 발
전
에

 이
바
지
함

-  지
역
개
발
계
획

: 광
역
개
발
권
역

, 개
발
촉
진

지
구

-  특
정
지
역
개
발
계
획

-  민
자
유
치
계
획

: 지
역
종
합
개
발
지
구

 개
발

계
획

(지
역
종
합
개
발
계
획

)
-  관

할
구
역

 지
방
중
소
기
업

 육
성
계
획

 (
시

·도
지
사

)
국
토
교
통
부

(도
시
경
제
과

)
 (

20
00

.1.
28

. 제
정

/5
3차

 개
정

)
도
시
개
발
법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도

시
개
발
채
권

도
 시
개
발
에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하
여

 계
획
적
이
고

 체
계
적
인

 도
시
개
발
을

 도
모
하
고

 쾌
적

한
 도
시
환
경
의

 조
성
과

 공
공
복
리
의

 증
진
에

 이
바
지
함

-  도
시
개
발
사
업
의

 계
획

: 도
시
개
발
사
업

: 
 도

시
개
발
구
역

-  도
시
개
발
사
업
에

 관
한

 실
시
계
획

-  환
지

 계
획

행
정
안
전
부

(지
역
발
전
과

)
 (

20
01

.1.
8. 
제
정

/3
6차

 개
정

)
지
방
소
도
읍
육
성

 지
원
법

지
 방
소
도
읍
을

 주
변

 농
어
촌
의

 중
심

 거
점
지
역
으
로

 육
성
하
는

 데
 필

요
한

 사
항
을

 정
함
으

로
써

 지
역
주
민
의

 소
득

 증
대
와

 생
활
복
지

 향
상
을

 도
모
하
고

 국
토
의

 균
형

 있
는

 발
전
에

 
이
바
지
함

종
합
육
성
계
획

, 연
도
별

 사
업
계
획

국
토
교
통
부

(국
토
정
책
과

)
 (

20
02

.2.
4. 
제
정

/1
6차

 개
정

)
국
토
기
본
법

국
 토
는

 모
든

 국
민
의

 삶
의

 터
전
이
며

 후
세
에

 물
려
줄

 민
족
의

 자
산
이
므
로

, 국
토
에

 관
한

 계
획

 및
 정

책
은

 개
발
과

 환
경
의

 조
화
를

 바
탕
으
로

 국
토
를

 균
형

 있
게

 발
전
시
키
고

 국
가
의

 
경
쟁
력
을

 높
이
며

 국
민
의

 삶
의

 질
을

 개
선
함
으
로
써

 국
토
의

 지
속
가
능
한

 발
전
을

 도
모

할
 수

 있
도
록

 수
립

·집
행

(기
본

 이
념

)

국
토
종
합
계
획

/도
종
합
계
획

/지
역
계
획

/
 부

문
별
계
획

/소
관
별

 실
천
계
획

(Co
nt

inu
ed

 to
 th

e n
ex

t p
a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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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부
처

관
련

 법
률

 및
 재
원

목
적

 또
는

 기
본

 이
념

정
부

 계
획

국
토
교
통
부

(도
시
정
책
과

/토
지
정
책
과

)
 (

20
02

.2.
4. 
제
정

/1
03
차

 개
정

)
국
토
의

 계
획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국
 토
의

 이
용

·개
발
과

 보
전
을

 위
한

 계
획
의

 수
립

 및
 집
행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을

 정
하
여

 
 
공
공
복
리
를

 증
진
시
키
고

 국
민
의

 삶
의

 질
을

 향
상
시
키
는

 것
-  국

가
계
획

, 광
역
도
시
계
획

 및
 도

시
·군

계
획
의

 연
계

: 지
구
단
위
계
획

, 개
발
밀
도
관

리
구
역

, 기
반
시
설
부
담
구
역

, 용
도
지
역

 
및

 용
도
지
구

-  도
시
의

 지
속
가
능
성

 및
 생

활
인
프
라

 수
준

 
평
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지
역
경
제
총
괄
과

), 
 기

획
재
정
부

(지
역
예
산
과

)
 (

20
04

.1.
16

. 제
정

/3
6차

 개
정

)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법

: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지

역
자
율
계
정

지
 역

 간
의

 불
균
형
을

 해
소
하
고

, 지
역
의

 특
성
에

 맞
는

 자
립
적

 발
전
을

 통
하
여

 국
민
생
활
의

 
균
등
한

 향
상
과

 국
가
균
형
발
전
에

 이
바
지
함

-  국
가
균
형
발
전

 5
개
년
계
획

: 지
역
의

 복
지

 
및

 보
건
의
료

 확
충
에

 관
한

 사
항

-  부
문
별

 발
전
계
획
안

 및
 시
행
계
획

-  시
·도

 발
전
계
획

/시
행
계
획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지
역
특
구
과

)
 (

20
04

.3.
22

. 제
정

/4
5차

 개
정

)
지
역
특
화
발
전
특
구
에

 대
한

 규
제
특
례
법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설
치

 및
 국
제
자
유
도
시

  
조
성
을

 위
한

 특
별
법

)

지
 역
특
화
발
전
특
구
의

 지
정

 및
 운
영
을

 통
하
여

 지
역
특
성
에

 맞
게

 선
택
적
으
로

 규
제
특
례
를

 
적
용
함
으
로
써

 지
역
의

 특
화
발
전
을

 제
도
적
으
로

 뒷
받
침
하
고

 나
아
가

 지
역
경
제
의

 활
성

화
와

 국
민
경
제
의

 발
전
을

 도
모
함

지
역
특
화
발
전
특
구
계
획

국
토
교
통
부

(기
업
복
합
도
시
과

)
 (

20
04

.12
.31

. 제
정

/6
6차

 개
정

)
기
업
도
시
개
발

 특
별
법

: 
 (
조
세

 및
 부
담
금
의

 감
면

 등
, 세

제
 및

 
 자

금
 지
원

)

민
 간
기
업
이

 산
업

·연
구

·관
광

·레
저

 분
야

 등
에

 걸
쳐

 계
획
적

·주
도
적
으
로

 자
족
적
인

 도
시

를
 개
발

·운
영
하
는

 데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하
여

 국
토
의

 계
획
적
인

 개
발
과

 민
간
기
업
의

 
투
자
를

 촉
진
함
으
로
써

 공
공
복
리
를

 증
진
하
고

 국
민
경
제
와

 국
가

 균
형
발
전
에

 이
바
지
함

기
업
도
시
개
발
계
획

, 개
발
사
업
에

 관
한

 
 실

시
계
획

국
토
교
통
부

(주
택
정
비
과

)
 (

20
05

.12
.30

. 제
정

/3
4차

 개
정

)
도
시
재
정
비

 촉
진
을

 위
한

 특
별
법

: 
 재

정
비
촉
진
특
별
회
계

(지
방
세
의

 감
면

, 
 과

밀
부
담
금
의

 면
제

)

도
 시
의

 낙
후
된

 지
역
에

 대
한

 주
거
환
경
의

 개
선

, 기
반
시
설
의

 확
충

 및
 도

시
기
능
의

 회
복
을

 
위
한

 사
업
을

 광
역
적
으
로

 계
획
하
고

 체
계
적

·효
율
적
으
로

 추
진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을

 정
함
으
로
써

 도
시
의

 균
형

 있
는

 발
전
을

 도
모
하
고

 국
민
의

 삶
의

 질
 향
상
에

 기
여
함

재
정
비
촉
진
계
획

: 재
정
비
촉
진
사
업

: 
 재

정
비
촉
진
지
구

, 재
정
비
촉
진
구
역

, 
 우

선
사
업
구
역

, 존
치
지
역

국
토
교
통
부

 (
공
공
기
관
지
방
이
전
추
진
단

 
  
기
획
총
괄
과

)
 (

20
07

.1.
11

. 제
정

/5
1차

 개
정

)

혁
신
도
시

 조
성

 및
 발
전
에

 관
한

 
 특

별
법

(공
공
기
관

 지
방
이
전
에

 따
른

 
 혁

신
도
시

 건
설

 및
 지
원
에

 관
한

 
 특

별
법

):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법

 제
18
조
에

 따
른

 공
공
기
관
지
방
이
전

 및
 혁

신
도
시

 활
성
화
를

 위
한

 
시
책

 등
에

 따
라

 수
도
권
에
서

 수
도
권
이

 아
닌

 지
역
으
로

 이
전
하
는

 공
공
기
관

 등
을

 수
용

하
는

 혁
신
도
시
의

 조
성
을

 위
하
여

 필
요
한

 사
항
과

 해
당

 공
공
기
관

 및
 그

 소
속

 직
원
에

 대
한

 지
원
에

 관
한

 사
항

, 혁
신
도
시
를

 지
역
발
전

 거
점
으
로

 육
성

·발
전
시
키
는

 데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으
로
써

 공
공
기
관
의

 지
방
이
전
을

 촉
진
하
고

 국
가
균
형
발
전
과

 국
가
경
쟁

력
 강
화
에

 이
바
지
함

-  이
전
공
공
기
관

 지
방
이
전
계
획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이
전
지
원
계
획

-  혁
신
도
시

 종
합
발
전
계
획

(5
년

): 
혁
신
도
시

개
발
예
정
지
구
의

 지
정

-  혁
신
도
시

 개
발
계
획

국
토
교
통
부

(도
시
경
제
과

)
 (

20
08

.3.
28

. 제
정

/2
2차

 개
정

)
스
마
트
도
시

 조
성

 및
 산
업
진
흥

 등
에

 
 관

한
 법
률

(유
비
쿼
터
스
도
시
의

 건
설

 
 등

에
 관
한

 법
률

)

스
 마
트
도
시
의

 효
율
적
인

 조
성

, 관
리

·운
영

 및
 산
업
진
흥

 등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하
여

 도
시

의
 경

쟁
력
을

 향
상
시
키
고

 지
속
가
능
한

 발
전
을

 촉
진
함
으
로
써

 국
민
의

 삶
의

 질
 향

상
과

 
국
가

 균
형
발
전
에

 이
바
지
함

-  스
마
트
도
시
종
합
계
획

: 스
마
트
도
시
건
설

사
업

, 스
마
트
도
시
사
업

: 스
마
트
도
시

 특
화
단
지

-  스
마
트
도
시
계
획

국
토
교
통
부

(도
시
재
생
정
책
과

)
 (

20
13

.6.
4. 
제
정

/8
차

 개
정

)
도
시
재
생

 활
성
화

 및
 지

원
에

 관
한

 특
별
법

: 
도
시
재
생
특
별
회
계

도
 시
의

 경
제
적

·사
회
적

·문
화
적

 활
력

 회
복
을

 위
하
여

 공
공
의

 역
할
과

 지
원
을

 강
화
함
으

로
써

 도
시
의

 자
생
적

 성
장
기
반
을

 확
충
하
고

 도
시
의

 경
쟁
력
을

 제
고
하
며

 지
역

 공
동
체

를
 회
복
하
는

 등
 국
민
의

 삶
의

 질
 향
상
에

 이
바
지
함

-  국
가
도
시
재
생
기
본
방
침

(1
0년

)
-  도

시
재
생
전
략
계
획

-  도
시
재
생
활
성
화
계
획

(도
시
경
제
기
반
형

 
활
성
화
계
획

, 근
린
재
생
형

 활
성
화
계
획

): 
도
시
재
생
사
업

: 도
시
재
생
선
도
지
역

, 특
별

재
생
지
역

, 입
지
규
제
최
소
구
역

, 투
자
선
도

지
구

-  도
시
재
생
종
합
정
보
체
계

국
토
교
통
부

(지
역
정
책
과

)
 (

20
14

.6.
3. 
제
정

/9
차

 개
정

)
지
역

 개
발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지
 역
의

 성
장

 잠
재
력
을

 개
발
하
고

 공
공
과

 민
간
의

 투
자
를

 촉
진
하
여

 지
역
개
발
사
업
이

 효
율
적
으
로

 시
행
될

 수
 있

도
록

 종
합
적

·체
계
적
으
로

 지
원
함
으
로
써

 지
역
경
제
를

 활
성
화

하
고

 국
토
의

 균
형

 있
는

 발
전
에

 이
바
지
함

지
역
개
발
계
획

(시
·도

지
사

): 
 지

역
개
발
사
업
구
역
의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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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ic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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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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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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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er

y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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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pm
en

t r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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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le
gi

sla
t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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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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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m
i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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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h

 in
 K

or
ea

 
 

 

주
관

 부
처

관
련

 법
률

 및
 재
원

목
적

 또
는

 기
본

 이
념

정
부

 계
획

행
정
안
전
부

(자
치
제
도
과

) 
 (

19
49

.7.
4. 
제
정

/5
9차

 개
정

)
지
방
자
치
법

: 1
96

1년
: 포

고
령

 
 제

4호
(지

방
의
회

 해
산

), 
포
고

 
 제

8호
(지

방
지
차
단
체
장

 임
명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종
류
와

 조
직

 및
 운

영
에

 관
한

 사
항
을

 정
하
고

, 국
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사
이
의

 
기
본
적
인

 관
계
를

 정
함
으
로
써

 지
방
자
치
행
정
을

 민
주
적
이
고

 능
률
적
으
로

 수
행
하
고

, 지
방
을

 
균
형

 있
게

 발
전
시
키
며

, 대
한
민
국
을

 민
주
적
으
로

 발
전
시
키
려
는

 것

–

보
건
복
지
부

(건
강
정
책
과

) 
 (

19
56

.12
.13

. 제
정

/1
8차

 개
정

)
지
역
보
건
법

(보
건
소
법

)
보

 건
소

 등
 지

역
보
건
의
료
기
관
의

 설
치

·운
영
에

 관
한

 사
항
과

 보
건
의
료

 관
련
기
관

·단
체
와
의

 
연
계

·협
력
을

 통
하
여

 지
역
보
건
의
료
기
관
의

 기
능
을

 효
과
적
으
로

 수
행
하
는

 데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으
로
써

 지
역
보
건
의
료
정
책
을

 효
율
적
으
로

 추
진
하
여

 지
역
주
민
의

 건
강
증
진
에

 이
바
지
함

지
역
보
건
의
료
계
획

(4
년

): 
 국

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책
무

보
건
복
지
부

(건
강
정
책
과

) 
 (

19
80

.12
.31

. 제
정

/2
3차

 개
정

)
농
어
촌

 등
 보
건
의
료
를

 
 위

한
 특
별
조
치
법

농
 어
촌

 등
 보

건
의
료

 취
약
지
역
의

 주
민

 등
에
게

 보
건
의
료
를

 효
율
적
으
로

 제
공
함
으
로
써

 국
민

이
 고
르
게

 의
료
혜
택
을

 받
게

 하
고

 국
민
의

 보
건
을

 향
상
시
키
는

 데
에

 이
바
지
함

공
중
보
건
업
무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실

) 
 (

19
91

.11
.22

. 제
정

/3
4차

 개
정

)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법

: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사
업

 및
 농

어
촌
특
별
세
를

 재
원
으
로

 하
는

 사
업
을

 효
율
적
으
로

 추
진
하
기

 위
하
여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를

 설
치
하
고

, 그
 운
용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함

농
 어
촌

 구
조
개
선
사
업
계
정

, 임
업
진
흥
사
업
계
정

, 
농
어
촌
특
별
세
사
업
계
정

행
정
안
전
부

(지
역
발
전
과

) 
 (

19
91

.12
.14

. 제
정

/3
6차

 개
정

)
농
어
촌

 도
로

 정
비
법

농
 어
촌

 도
로
의

 개
설

, 확
장

 및
 포

장
과

 보
전
에

 관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으
로
써

 농
어
촌

 지
역

 주
민

의
 교

통
 편

익
과

 농
수
산
물
의

 생
산

·유
통
을

 향
상
시
켜

 농
어
촌

 지
역
의

 생
활
환
경

 개
선
과

 경
제

의
 활
성
화
에

 기
여
함

도
로
기
본
계
획

, 도
로
정
비
계
획

(5
년

), 
 도

로
사
업
계
획

기
획
재
정
부

(조
세
특
례
제
도
과

) 
 (

19
94

.3.
24

. 제
정

/4
2차

 개
정

)
농
어
촌
특
별
세
법

농
 어
업
의

 경
쟁
력
강
화
와

 농
어
촌

 산
업
기
반
시
설
의

 확
충

 및
 농

어
촌

 지
역

 개
발
사
업
을

 위
하
여

 
필
요
한

 재
원
을

 확
보
함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촌
정
책
과

), 
 해

양
수
산
부

(어
촌
어
항
과

) 
 (

19
94

.12
.22

. 제
정

/7
7차

 개
정

)

농
어
촌
정
비
법

: 
 농

어
촌

 주
택
개
량
자
금

농
 업
생
산
기
반

, 농
어
촌

 생
활
환
경

, 농
어
촌

 관
광
휴
양
자
원

 및
 한

계
농
지

 등
을

 종
합
적

·체
계
적
으

로
 정

비
·개

발
하
여

 농
수
산
업
의

 경
쟁
력
을

 높
이
고

 농
어
촌

 생
활
환
경

 개
선
을

 촉
진
함
으
로
써

 
현
대
적
인

 농
어
촌

 건
설
과

 국
가
의

 균
형
발
전
에

 이
바
지
하
는

 것

-  농
어
촌

 정
비

 종
합
계
획

: 농
어
촌

 정
비
사
업

, 농
업
생
산
기
반

 정
비
사
업

, 생
활
환
경
정
비
사
업

, 
농
어
촌
산
업

, 농
어
촌

 관
광
휴
양
사
업

-  농
어
촌

 용
수

 이
용

 합
리
화
계
획

-  환
지
계
획

-  생
활
환
경
정
비
계
획

(5
년

)
-  농

어
촌
산
업

 육
성
계
획

/농
어
촌
산
업

 육
성

 기
본

계
획

(3
년

) 
보
건
복
지
부

(복
지
정
책
과

) 
 (

20
04

.1.
29

. 제
정

/2
4차

 개
정

)
농
어
촌

 주
민
의

 보
건
복
지

 
 증

진
을

 위
한

 특
별
법

: 
 농

어
촌
특
별
세
의

 우
선

 지
원

농
 어
촌

 주
민
의

 보
건
복
지

 증
진
을

 위
한

 시
책
을

 강
화
하
고

 이
에

 관
한

 국
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책
임
을

 명
확
히

 하
며

 농
어
촌
에

 보
건
의
료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을

 확
충
함
으
로
써

 농
어
촌

 주
민

의
 인
간
다
운

 삶
을

 보
장
함

-  농
어
촌
보
건
복
지

 기
본
계
획

(5
년

): 
농
어
촌
의

 
보
건
복
지

 수
준
에

 관
한

 실
태
조
사

(5
년

)
-  소

관
 주
요
시
책
의

 추
진
계
획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촌
정
책
과

), 
 해

양
수
산
부

(소
득
복
지
과

) 
 (

20
04

.3.
5. 
제
정

/3
3차

 개
정

)

농
어
업
인

 삶
의

 질
 향
상

 및
 

 농
어
촌

 지
역

 
 개

발
촉
진
에

 관
한

 
 특

별
법

: 농
어
촌
특
별
세

농
 어
촌
과

 도
시
지
역

 간
에

 생
활

 격
차
를

 해
소
하
고

, 교
류
를

 활
성
화
함
으
로
써

 농
어
촌

 주
민
이

 도
시
지
역

 주
민
과

 균
등
한

 생
활
을

 할
 수

 있
도
록

 하
고

, 농
어
촌
이

 지
속
적
인

 발
전
을

 이
루
기

 위
한

 기
틀
을

 마
련

-  농
어
업
인

 삶
의

 질
 향

상
 및

 농
어
촌

 지
역
개
발

 
기
본
계
획

(5
년

), 
시
행
계
획

(매
년

)
-  농

어
업
인

 삶
의

 질
 향

상
 및

 농
어
촌

 지
역
개
발

계
획

(시
·도

계
획

/시
·군

·구
계
획

, 5
년

)
-  농

어
촌

 지
역
종
합
개
발
계
획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촌
산
업
과

), 
 해

양
수
산
부

(어
촌
어
항
과

) 
 (

20
07

.12
.21

. 제
정

/1
3차

 개
정

)

도
시
와

 농
어
촌

 간
의

 교
류
촉
진
에

 
 관

한
 법
률

: 세
제
지
원

/금
융
지
원

 (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

도
 시
와

 농
어
촌

 간
의

 교
류
를

 촉
진
하
여

 농
어
촌
의

 사
회

·경
제
적

 활
력
을

 증
진
시
키
고

, 농
어
업

·
농
어
촌
의

 가
치
에

 대
한

 국
민
적

 인
식
을

 높
이
며

, 도
시
민
의

 농
어
촌

 생
활
에

 대
한

 체
험
과

 휴
양

 
수
요
를

 충
족
시
킴
으
로
써

 도
시
와

 농
어
촌
의

 균
형
발
전
과

 국
민
의

 삶
의

 질
 향

상
에

 이
바
지
하

는
 것

농
어
촌
체
험

·휴
양
마
을
사
업

해
양
수
산
부

(어
촌
어
항
과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지
역
개
발
과

)
  

(2
01

3.6
.4.
제
정

/1
1차

 개
정

)

농
어
촌
마
을

 주
거
환
경

 개
선

 및
 

 리
모
델
링

 촉
진
을

 위
한

 특
별
법

: 
 농

어
촌
주
거
환
경
지
원
센
터

 (
비
용

 보
조

 및
 융
자

, 
 조

세
 및

 부
담
금
의

 감
면

 등
)

농
 어
촌
의

 주
거
환
경

 및
 노

후
·불

량
 주

택
을

 계
획
적

·효
율
적
으
로

 개
선
하
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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